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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사후관리

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

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

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적용

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

(1)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: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

① 감소한 청년등근로자 수 ≥  감소한 상시근로자수

A - B + C

A: [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 – 

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]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*을 준

용하여 계산한 금액

B: [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 – 

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]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*을 준

용하여 계산한 금액

C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

하여 계산한 금액

② 그 밖의 경우

A + B

A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에 

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B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외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한도)에 

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(2)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

A - B

A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 

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B: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근로자수(최초공제연도 청년등근로자수 증가한 인원수 한도) 

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



※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, 제2호의 계산식

1.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× 청년등 상시근로자 

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× 

100분의 100

2.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× 청년등 외 상시

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

금액 × 100분의 50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

100분의 75)


